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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 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는 특별자치도지사

지방경찰청

특별시장ㆍ 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ㆍ 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ㆍ 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는 특별자치도지사

◇개정이유 주요내용

주무부장 은 소 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ㆍ변경 는 폐지하려는 경우 「자격기본

법」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 과 연계하여 해당 자격종목의 직무 내용ㆍ범 난이도를 검토하

고, 해당 자격종목에 한 검정업무를 탁할 수 있는 문기 는 단체에 한 검토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ㆍ변경 시 산업 장의 수요를 반 하고 업무 처리 기간을 단

축하여 국가기술자격 개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7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

가. 반행 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 된 부과기 은 최근 5년간 같은 반행 로 과태료 부

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반행 에 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반행 를 하여 발된 날을 기 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 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 처분의 용 차수는 그 반행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

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부 칙

이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 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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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령령 제31004호

산업안 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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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 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8조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자를”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로 한다.

제25조제4호 “제131조까지에 따른”을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 리법」에 따라 사업주가 환경부장 에게 제출해야 하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 방 리계획서의 내용이 제44조에 따라 공정안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 작성ㆍ제출을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 방 리계획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6조제2항제3호나목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법 제79조제1항”을 “법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법 제117조제1항”을 “법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함유한 페인트(함유된”을 “포함한 페인트(포함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함유하는 고무

풀(함유된”을 “포함하는 고무풀(포함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함유한 혼합물(함유된”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으로 한다.

제88조제13호 제14호 “함유한 혼합물(함유된”을 각각 “포함한 혼합물(포함된”으로 한다.

제89조제2항제1호 “함유하고”를 “포함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1퍼센트를 과하여 함유된”

을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으로 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함유되어”를 “포함되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4호 “1퍼센트

를 과하여 함유되어”를 각각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제3호 “1퍼센트

를 과하여 함유된”을 각각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으로 한다.

제109조제5호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권한의 임) 고용노동부장 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

서의 장에게 임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2. 법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안 리자, 보건 리자 는 안 보건 리

담당자의 선임 명령 는 교체 명령

3. 법 제21조제1항 제4항에 따른 안 리 문기 는 보건 리 문기 (이 제23조제1항에 따

른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 리 문기 은 제외한다)의 지정, 지정 취소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 산업안 감독 의

5. 법 제33조제1항 제4항에 따른 안 보건교육기 의 등록, 등록 취소 업무정지 명령

6. 법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작업 는 건설공사의 지 유해 험방지계획의 변경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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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45조제1항 후단 제46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정안 보고서의 변경 명령, 공정안 보고서

의 이행 상태 평가 재제출 명령

8. 법 제47조제1항 제4항에 따른 안 보건진단 명령 안 보건진단 결과보고서의 수

9. 법 제48조제1항 제4항에 따른 안 보건진단기 의 지정, 지정 취소 업무정지 명령

10.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 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11. 법 제50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안 보건개선계획서의 수, 심사, 그 결과의 통보 안 보건개

선계획서의 보완 명령

1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13. 법 제53조제3항 제5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작업 지 명령

14. 법 제53조제5항 제55조제3항에 따른 사용 지 는 작업 지 해제

15.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수ㆍ처리

16. 법 제58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변경승인과 그 승인ㆍ

연장승인ㆍ변경승인의 취소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도 의 승인

17. 법 제74조제1항 제4항에 따른 건설재해 방 문지도기 의 지정, 지정 취소 업무정지 명령

18. 법 제82조제1항 제4항에 따른 타워크 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록 취소 업무정지 명령

19. 법 제84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

20.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표시 제거 명령

21.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안 인증 취소, 안 인증표시의 사용 지 시정 명령

22.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수거 는 기 명령

23. 법 제90조제4항에 따른 표시 제거 명령

24.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사용 지 시정 명령

25.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수거 는 기 명령

26.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 로그램의 인정 취소와 시정 명령

27. 법 제100조제1항 제4항에 따른 자율안 검사기 의 지정, 지정 취소 업무정지 명령

28.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등록 취소 지원 제한

29. 법 제112조제8항에 따른 승인 는 연장승인의 취소

30.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선임 는 해임 사실의 신고 수ㆍ처리

31. 법 제117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조등 지물질의 제조ㆍ수입 는 사용의 승인

그 승인의 취소

32. 법 제118조제1항ㆍ제4항 제5항에 따른 허가 상물질의 제조ㆍ사용의 허가와 변경 허가, 수리ㆍ

개조 등의 명령, 허가 상물질의 제조ㆍ사용 허가의 취소 업정지 명령

33. 법 제119조제4항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는 기 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

고받을 때까지의 작업 지 명령

34. 법 제120조제1항 제5항에 따른 석면조사기 의 지정, 지정 취소 업무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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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 제29조제1항(법 제166조의

2에서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반하여 정기 으로 안

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9조제2항(법 제166조의

2에서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반하여 근로자를 채용

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 장실습생의 경우는 장실

습을 최 로 실시할 때와 실습

내용을 변경할 때를 말한다)

안 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

우

35. 법 제121조제1항 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록 취소 업무정지 명령

36. 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 성 평가 그 결과의 공개

37. 법 제122조제3항 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의 수 수리

38.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석면농도 증명자료의 수

39.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의 수ㆍ처리

40. 법 제126조제1항 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 의 지정, 지정 취소 업무정지 명령

41.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실시 등의 명령

42. 법 제132조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수

43.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보고의 수

44. 법 제135조제1항 제6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 의 지정, 지정 취소 업무정지 명령

45. 법 제140조제2항 제4항에 따른 교육기 의 지정, 지정 취소 업무정지 명령

46. 법 제145조제1항 제154조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 등록 취소 업무정지 명령

47. 법 제157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ㆍ처리

48. 법 제160조에 따른 과징 의 부과ㆍ징수( 임된 권한에 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49. 법 제161조에 따른 과징 가산 의 부과ㆍ징수

50.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청문( 임된 권한에 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51. 법 제1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임된 권한에 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52. 제16조제6항, 제20조제3항 제29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수

5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별표 5 제23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란 “상시근로자 3천명 미만”을 “상시근로자 3천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35 제4호타목부터 하목까지의 반행 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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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법 제29조제3항(법 제166조의

2에서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반하여 유해하거나

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장실습생의 경우는 장

실습을 실시할 때를 말한다)

안 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이. 법 제114조제3항(법 제166조의2

에서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반하여 해당 근로자

는 장실습생을 교육하는 등

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별표 35 제4호버목의 반행 란 “법 제40조”를 “법 제40조(법 제166조의2에서 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로 하고, 같은 호 서목의 반행 란 “법 제41조제2항”을 “법 제41조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35 제4호소목의 반행 란 “법 제53조제2항”을 “법 제53조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오목의 반행 란 “법 제54조제2항”을 “법 제54조제2항(법 제1

66조의2에서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조목의 반행 란 “법 제57조제3항”을

“법 제57조제3항(법 제166조의2에서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 보건법 시행령 부개정령 별표 35 제4호이목의 반행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5 제4호랴목의 반행 란 “법 제125조제1항”을 “법 제125조제1항 제2항”으로 한다.

별표 35 제4호죠목의 반행 란 “법 제155조제1항”을 “법 제155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쵸목의 반행 란 “법 제155조제1항 는 제2항”을 “법 제1

55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는 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쿄목의 반행 란 “법 제155조제3항”을 “법 제155조제3항(법 제166

조의2에서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목의 반행 란 “법 제156조제1항”을

“법 제156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

한다.

1. 제4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 2021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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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요내용

산업체에서 장실습을 받고 있는 장실습생의 안 을 근로자와 같은 수 으로 보호하기 하

여 안 ㆍ보호 련 주요 규정을 장실습생에게도 용하고, 도 인의 사업장에 한 작업환경측

정 의무 반에 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산업안 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7187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 법률 제17433호, 2020.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장실

습생에 한 안 ㆍ보호 규정의 반 도 인의 사업장에 한 작업환경측정 의무 반에 한

과태료 부과기 을 마련하는 한편, 행 제도의 운 상 나타난 일부 미비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 별표 35 제4호랴목의 개정규정: 2020년 9월 10일

3. 별표 35 제4호(랴목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0년 10월 1일

4. 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 보건법 시행령 부개정령 별표 35 제4호이목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6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통 령 문 재 인 �

2020년 9월 8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원
국토교통부 김 미
장

◉ 통령령 제31005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통합공공임 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 의 자 을 지원받아 최 소득

계층, 소득 서민, 은 층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 으로 공

하는 공공임 주택

제33조제1항 “제3호까지”를 “제3호까지 제3호의2”로 한다.

제36조제4항 “제3호까지”를 “제3호까지, 제3호의2”로, “공 하여야”를 “공 해야”로 한다.

제39조제2항 “제3호까지”를 “제3호까지 제3호의2”로, “공 하여야”를 “공 해야”로 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